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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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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상 북 도

경상북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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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시행계획고시(의성군고시제2003-3호) ���������������������� 19

� 공 고

○ 전문건설업등록공고( 천시공고제2003-8호) �������������������������������������������������������� 20

○ 전문건설업등록공고( 천시공고제2003-9호) �������������������������������������������������������� 20

○ 전문건설업등록공고(군위군공고제2002-204호) ���������������������������������������������������� 21

� 공 고

○ 소방시설공사업폐업 상공고(김천소방서공고제2003-1호)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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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고시(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2호)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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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지역공항이용항공운송사업자재정지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3.  1.  13.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조례 제2756호

경상북도지역공항이용항공운송사업자재정지원조례

시 군

기 타

시 군 소 방 서

경 상 북 도

조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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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항공운송사업

자(이하“항공사업자”라 한다)가 경상북도 지역내 공항을 이용하여 국내선 항공기를

취항하므로 발생한 재정적 손실의 일부를 지원하여 도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정지원 상) 재정지원 상은 경상북도 지역내 공항을 이용하여 국내노선에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사업자에 한한다.

제3조 (재정지원 기간) 재정지원 기간은 재정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년간으로

하되 도지사가 재정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중단할 수 있다.

제4조 (재정지원 기준) 재정지원은 경상북도 지역내 공항을 이용하여 국내에 운항하는

항공기의 연평균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손금의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금 산출) 재정지원금은 항공사업자가 제출한 전년도 탑승현황, 운송수입

금 등을 심사하여 산정한다. 

제6조 (재정지원금의 부담) 재정지원금의 부담은 경상북도와 공항 소재 시∙군 그리고

공항과의 접근성, 이용도, 당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을 감안 인근 시∙군이 공

동 협의 하여 부담한다.

제7조 (재정지원금의 교부신청) 재정지원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

1. 재정지원금교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좌석 수

5. 운항사실기록부

6.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

제8조 (재정지원금 교부) 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사업자로 부터 재정지원

금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공항활성화) 경상북도지역 공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와 공항 인근 시∙군

및 항공사는 공동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하여는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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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

신청인

신청금액

산출내역

운항노선

여객운임

운항기간

경상북도지역공항이용항공기재정지원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지원금을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승인내역서

2. 운항기간 중 탑승현황

3.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좌석 수

4. 운항사실기록부

5.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

탑승현황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운항기종 및 좌석 수

운 항 회 수

항공사명

소 재 지

탑승객 수

공급좌석 수

(☎ )

일금 (� )

거래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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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경상북도 지역내 공항을 이용하여 국내선 항공기를 취항하므로 발생한

재정적 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상은 경상북도 지역내 공항을 이용하여 국내노선에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사업자에 한함.

나. 지원기간은 재정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지원하되 재정지원이 필요하지 않

다고 인정될 경우 중단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원기준은 항공기의 연평균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될 경우 예산범위 내에

서 결손금의 일부를 지원함

라. 지원금 산출기준은 항공 사업자가 제출한 전년도 탑승현황, 운송수입금 등을 심

사하여 산정함.

마. 지원금의 부담은 경상북도와 공항인근 관련 시∙군이 협의하여 부담함.

바.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부하도록 함.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2003.  1.  13.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조례 제2757호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본문 중“3,447”을“3,555”로 하고, 제1호 중“1,614”를“1,619”

로 하며, 제2호 중“1,711”을“1,814”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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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정부의 소방인력 확충 5개년 계획에 의한 일선 소방공무원의 증원, 지

리정보시스템(GIS) 정보화 구축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보강 및 행

정자치부의 시∙도 지방소비생활센터설치 보강지침에 의거 소비자보호

업무 전담인력의 보강에 따라 정원을 새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 3,447명 → 3,555명(108명 증)

○ 증원내역

- 소방인력 확충계획에 따른 소방공무원 증원 : 103명

- 지리정보시스템(GIS) 사업추진에 따른 전담인력 :   4명

- 소비자보호센터 설치에 따른 전담인력 :   1명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 조례폐지조례를 다음과 같

이 공포한다.

2003.  1.  13.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조례 제2758호

경상북도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 조례폐지조례

경상북도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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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지이유 : 1994년 7월 13일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제값받기 지원과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농수산물직판장운 조례를 제정하여 3개 직판

장을 설치 운 하여 왔으나, 제1직판장은 2001. 6. 1일자로 주시에

무상 양여하 으며, 제2직판장은 토지 소유청인 양천구청의「장애인종

합복지회관」건립 계획으로 인하여 4. 20일자로 폐쇄 하 으며, 제3직

판장은 토지 소유청인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가양고등하교」

설립 계획에 따라 2002. 9월 8일자로 폐쇄되어 별도의 조례가 불필요

함으로 경상북도농수산물직판장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경상북도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 조례 폐지

경상북도 고시 제2003-18호

사 방 지 지 정 고 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사방지를 지정 고시합니다.

2003.  1.  13.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방지 지정 위치

고 시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시군 읍면 리 동 성 명

합계 11필 214,215 40,600

포항 동해 석 산77 임야 4,829 4,800 포항 도 21-28 박동식 산사태 복구

〃 〃 〃 산77-1 〃 7,072 2,312 건설교통 〃

〃 〃 〃 산79 〃 4,045 2,733 포항 죽도 139-18 이상수외 1 〃

〃 〃 〃 산79-1 〃 5,079 1,102 건설교통 〃

소 재 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
지목 비 고

전면적

(㎡)

지정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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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지사항

가. 죽목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나. 토지의 형질변경

다. 기타 사방시설의 훼손∙변경

경상북도 고시 제2003-19호

하천점용 허가사항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동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3.  1.  13.

경 상 북 도 지 사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내용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시군 읍면 리 동 성 명

포항 동해 석 산76-2 임야 9,794 86 건설교통 산사태 복구

〃 〃 〃 산76-3 〃 287 287 포항 동해 신정 53 김 일 〃

〃 〃 〃 산80 〃 44,826 7,107 〃 〃 도구 363 이 자 〃

〃 〃 〃 314 구거 37,464 450 건설교통 〃

〃 〃 〃 산109 임야 21,025 6,500 포항시 〃

〃 〃` 증산 산37 〃 72,198 14,623 〃 〃

〃 신흥 산9-1 〃 7,596 600 구 산격 경상북도교육청 〃

소 재 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
지목 비 고

전면적

(㎡)

지정면적

(㎡)

시설명 하천명 위 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자 비고

유곡교
장천

상주시 낙동면 유곡리
교량설치 1,568㎡

상주시장
(지방2급) (L=81. B=9m) (일시 : 828㎡)

송원교
곡정천

군위군 소보면 송원리
교량설치 1,452㎡

군위군수
(지방2급) (L=75 B=6m) (일시 : 683㎡)



� 9 �

제 4695 호 경 상 북 도 보 2003. 1. 13 (월)

※ 점용기간 : 구점용(일시점용 : 공사완료시까지)

경상북도 고시 제2003-20호

고 시

골재채취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하천내 골재채취예정지

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3.  1.  13.

경 상 북 도 지 사

2003지방하천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조서 (단위 : ㎥)

※Ⅰ : 지방1급하천, Ⅱ : 지방2급하천

시설명 하천명 위 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자 비고

궁율교
남천

군위군 부계면 율리
교량설치 362㎡

군위군수
(지방2급) (L=65 B=6m) (일시 : 560㎡)

배바위교 가천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교량설치 1,196㎡

성주군수
(L=145 B=5m) (일시 : 1,015㎡)

법산교 회천 성주군 수륜면 남은리
교량설치 7,080㎡

〃
(L=240 B=9.5m) (일시 : 11,880㎡)

새별교 가천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
교량설치 12,937㎡

〃
(L=140 B=7.5m) (일시 : 2,220㎡)

두만교 신천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교량설치 1,407㎡

〃
(L=111 B=7.5m) (일시 : ㎡)

합 계 98 2,638,838 1,950,990 687,848 2,588,838 1,934,990 653,848

소 계 10 710,000 710,000 710,000 710,000

주시 내성천(Ⅰ) 문수면 월호리 532-3� 546-2 50,000 50,000 50,000 50,000 민수용

구분
하천명

(등급)

신 청 량 지 정 량

계 계세골재 세골재굵은골재 굵은골재
위 치

비

고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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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 내성천(Ⅰ) 문수면 수도리 210�242 69,000 69,000 69,000 69,000 민수용

〃 문수면 수도리 77�209 150,000 150,000 150,000 150,000 〃

〃 문수면 조제리 554-2� 654-1 70,000 70,000 70,000 70,000 관수용

〃 문수면 조제리 657-8� 727-1 121,000 121,000 121,000 121,000 민수용

내성천 (Ⅱ) 평은면 금광리 462�499 60,000 60,000 60,000 60,000 관수용

〃 평은면 금광리 775�903 49,000 49,000 49,000 49,000 〃

〃 평은면 금광리 959�1062 60,000 60,000 60,000 60,000 민수용

서 천 (Ⅱ) 문수면 월호리 2-6�승문리 1609 61,000 61,000 61,000 61,000 〃

〃 주동 541-6�513-1 20,000 20,000 20,000 20,000 〃

소 계 12 212,000 165,000 47,000 212,000 165,000 47,000

군위군 사창천(Ⅱ) 효령면 장기리 1045-1(1공구) 5,000 5,000 5,000 5,000 관수용

〃 〃 1045-1(2공구) 5,000 5,000 5,000 5,000 〃

〃 효령면 고곡리 1408-1 3,000 3,000 3,000 3,000 〃

군위군 남천 (Ⅱ) 효령면 마시리 1138-1 6,000 6,000 6,000 6,000 관수용

〃 부계면 창평리 565-1 2,000 2,000 2,000 2,000 〃

위 천 (Ⅱ) 의흥면 매성리 953-1 8,000 8,000 8,000 8,000 〃

〃 금양리 953-1 5,000 5,000 5,000 5,000 〃

〃 고로면 인곡리 983-28 9,000 9,000 9,000 9,000 〃

〃 〃 화북리 1127-1 4,000 4,000 4,000 4,000 〃

〃 소보면 사리리 803-1 45,000 45,000 45,000 45,000 〃

〃 소보면 복성리 1082(1공구) 75,000 75,000 75,000 75,000 〃

�〃 소보면 복성리 1082(2공구) 45,000 45,000 45,000 45,000 〃

소 계 4 107,000 70,000 37,000 107,000 70,000 37,000

의성군 위 천 (Ⅰ) 비안면 현산리 731 70,000 70,000 70,000 70,000 민수용

미 천 (Ⅱ) 옥산면 입암리 1105-1 16,000 16,000 16,000 16,000 관수용

〃 점곡면 송내리 757-1 8,000 8,000 8,000 8,000 〃

쌍계천 (Ⅱ) 가음면 귀천리 624-82 13,000 13,000 13,000 13,000 〃

소 계 5 45,000 17,000 28,000 45,000 17,000 28,000

청송군 용전천 (Ⅱ) 부남면 감연리 960 10,000 5,000 5,000 10,000 5,000 5,000 민∙관수용

용전천 (Ⅱ) 부동면 상평리 993 10,000 5,000 5,000 10,000 5,000 5,000 민∙관수용

〃 부동면 상평리 693 8,000 2,000 6,000 8,000 2,000 6,000 관수용

구분
하천명

(등급)

신 청 량 지 정 량

계 계세골재 세골재굵은골재 굵은골재
위 치

비

고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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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용전천 (Ⅱ) 청송읍 송생리 185 9,000 3,000 6,000 9,000 3,000 6,000 민∙관수용

서시천 (Ⅱ) 진보면 월전리 981 8,000 2,000 6,000 8,000 2,000 6,000 관수용

소 계 33 312,000 39,000 273,000 262,000 23,000 239,000

양군 하원천 (Ⅱ) 양읍 하원리 2-1 10,000 10,000 10,000 10,000 관수용

반변천 (Ⅱ) 양읍 현 리 665-5 10,000 10,000 10,000 10,000 〃

〃 양읍 감천리 669 10,000 10,000 10,000 10,000 〃

〃 양읍 감천리 602-3 10,000 10,000 10,000 10,000 〃

〃 양읍 감천리 291 10,000 4,000 6,000 10,000 4,000 6,000 민수용

〃 양읍 감천리 332 10,000 4,000 6,000 10,000 4,000 6,000 〃

〃 입암면 신사리 358 10,000 10,000 10,000 10,000 관수용

〃 입암면 방전리 491 10,000 10,000 10,000 10,000 〃

〃 입암면 연당1리 430 10,000 10,000 10,000 10,000 〃

〃 입암면 삼산리 47-1 10,000 4,000 6,000 10,000 4,000 6,000 민수용

〃 임압면 산해리 591 10,000 10,000 관수용 문화재 이격거리 해소후 재지정 신청(감 10,000㎥)

〃 임압면 신사리 125 10,000 4,000 6,000 민수용 〃

〃 임압면 산해리 233 10,000 4,000 6,000 〃 〃

〃 임압면 산해리 445 10,000 4,000 6,000 〃 〃

〃 임압면 산해리 467 10,000 4,000 6,000 〃 〃

〃 임압면 삼산리 43 10,000 4,000 6,000 10,000 4,000 6,000 〃

동 천 (Ⅱ) 청기면 저리 82 10,000 10,000 10,000 10,000 관수용

〃 청기면 상청리 120-7 5,000 5,000 5,000 5,000 〃

〃 청기면 청기리 380 5,000 5,000 5,000 5,000 〃

장군천 (Ⅱ) 청기면 문암리 74 5,000 5,000 5,000 5,000 〃

장파천 (Ⅱ) 청기면 가천리 310 10,000 10,000 10,000 10,000 〃

반변천 (Ⅱ) 청기면 도계1리 47 10,000 10,000 10,000 10,000 〃

〃 청기면 곡강리 464 10,000 10,000 10,000 10,000 〃

〃 청기면 곡강리 266 10,000 10,000 10,000 10,000 〃

〃 청기면 섬촌리 244 7,000 3,000 4,000 7,000 3,000 4,000 민수용

〃 청기면 섬촌리 617 10,000 4,000 6,000 10,000 4,000 6,000 민수용

장수천 (Ⅱ) 수비면 수하리 452 10,000 10,000 10,000 10,000 관수용

장파천 (Ⅱ) 수비면 송하리 510 10,000 10,000 10,000 10,000 〃

구분
하천명

(등급)

신 청 량 지 정 량

계 계세골재 세골재굵은골재 굵은골재
위 치 비 고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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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군 장파천 (Ⅱ) 수비면 송하리 364 10,000 10,000 10,000 10,000 관수용

화매천 (Ⅱ) 석보면 지경리 172-1 10,000 10,000 10,000 10,000 〃

〃 석보면 원리리 265-3 10,000 10,000 10,000 10,000 〃

〃 석보면 원리리 511-20 10,000 10,000 10,000 10,000 〃

〃 석보면 원리리 64 10,000 10,000 10,000 10,000 〃

소 계 2 81,000 20,800 60,200 81,000 20,800 60,200

덕군 오십천 (Ⅰ) 지품면 오천리 987-1 29,000 29,000 29,000 29,000 관수용

〃 지품면 삼화리 696 52,000 20,800 31,200 52,000 20,800 31,200 민수용

소 계 10 65,400 65,400 65,400 65,400

청도군 청도천 (Ⅱ) 각북면 덕촌리 457 6,200 6,200 6,200 6,200 관수용

〃 각북면 남산리 394-3 5,800 5,800 5,800 5,800 〃

〃 각북면 남산리 309-1 5,400 5,400 5,400 5,400 〃

〃 각북면 삼평리 1223-88 6,100 6,100 6,100 6,100 〃

풍각천 (Ⅱ) 풍각면 봉기리 794-4 3,700 3,700 3,700 3,700 관수용

현리천 (Ⅱ) 풍각면 현리리 897-5 6,400 6,400 6,400 6,400 〃

동창천 (Ⅱ) 매전면 구촌리 612 8,300 8,300 8,300 8,300 〃

〃 매전면 호화리 364 8,200 8,200 8,200 8,200 〃

〃 금천면 방지리 1152-9 8,300 8,300 8,300 8,300 〃

관하천 (Ⅱ) 매전면 동산리 1195-89 7,000 7,000 7,000 7,000 〃

소 계 2 649,000 649,000 649,000 649,000

예천군 내성천 (Ⅰ) 보문면 간방리 834 313,000 313,000 313,000 313,000 민수용

〃 보문면 신월리 804 336,000 336,000 336,000 336,000 〃

소 계 8 84,000 54,000 30,000 84,000 54,000 30,000

봉화군 내성천 (Ⅱ) 봉화읍 적덕리 1029-1 20,000 20,000 20,000 20,000 민수용

〃 봉화읍 적덕리 1054-3 12,000 12,000 12,000 12,000 〃

낙화암천 (Ⅱ) 봉화읍 도촌리 652-1 10,000 10,000 10,000 10,000 〃

낙동강천 (Ⅱ) 소천면 현동리 1089 13,000 5,000 8,000 13,000 5,000 8,000 관수용

〃 소천면 분천리 2082-1 13,000 5,000 8,000 13,000 5,000 8,000 〃

봉화군 낙동강천 (Ⅱ) 석포면 석포리 925 5,000 5,000 5,000 5,000 민∙관수용

〃 석포면 석포리 942 5,000 2,000 3,000 5,000 2,000 3,000 〃

재산천 (Ⅱ) 재산면 현동리 1683-1 6,000 6,000 6,000 6,000 관수용

소 계 12 373,438 226,190 147,248 373,438 226,190 147,248

구분
하천명

(등급)

신 청 량 지 정 량

계 계세골재 세골재굵은골재 굵은골재
위 치

비

고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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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03-8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  13.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로의 종류 : 지방도

2. 노 선 명 : 911호선 (지품~일월선)

3. 사용개시구간 : 경상북도 양군 청기면 상청리 290-1부터

울진군 남 천 (Ⅱ) 울진읍 읍내리 655-2 25,496 17,480 8,016 25,496 17,480 8,016 민∙관수용

〃 울진읍 고성리 634-1 42,331 25,390 16,941 42,331 25,390 16,941 관수용

〃 울진읍 호월리 379-1 6,765 4,059 2,706 6,765 4,059 2,706 민∙관수용

왕피천 (Ⅱ) 근남면 수산리 359-3 53,248 32,270 20,978 53,248 32,270 20,978 〃

〃 근남면 수곡리 155-1(1공구) 26,812 16,087 10,725 26,812 16,087 10,725 관수용

〃 근남면 수곡리 155-1(2공구) 26,351 13,175 13,176 26,351 13,175 13,176 〃

광 천 (Ⅱ) 근남면 행곡리 1125-1 24,457 14,674 9,783 24,457 14,674 9,783 〃

남 천 (Ⅱ) 평해읍 평해리 554-12 45,925 32,147 13,778 45,925 32,147 13,778 민∙관수용

〃 평해읍 직산리 883-5 23,482 16,437 7,045 23,482 16,437 7,045 〃

〃 온정면 광품리 2-2(1공구) 8,226 4,935 3,291 8,226 4,935 3,291 〃

〃 온정면 광품리 2-2(2공구) 43,640 26,184 17,456 43,640 26,184 17,456 〃

〃 온정면 광품리 583-2 46,705 23,352 23,353 46,705 23,352 23,353 〃

구분
하천명

(등급)

신 청 량 지 정 량

계 계세골재 세골재굵은골재 굵은골재
위 치

비

고
용도

공 고



� 14 �

제 4695 호 경 상 북 도 보 2003. 1. 13 (월)

경상북도 양군 청기면 상청리 212-2까지(0.48㎞)

4. 주요 경과지 : 양군 청기면 상청리(상청교 L=92m B=11.5m)

5. 전 용 구 간 : 경상북도 양군 청기면 상청리 290-1부터

경상북도 양군 청기면 상청리 212-2까지(0.48㎞)

6. 중 용 구 간 : 없음

7. 개 시 일 시 : 2002. 12. 20

8. 비 고 : 양군 청기면 상청리 일원 상청교 개체공사가 준공 됨에 따라 새로이 개설된

도로 및 교량의 사용을 개시코자 함.

경상북도 공고 제2003-9호

도로사용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  13.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로의 종류 : 지방도

2. 노 선 명 : 911호선 (지품~일월선)

3. 폐지구간 : 경상북도 양군 청기면 상청리 290-1부터

경상북도 양군 청기면 상청리 212-2까지(0.48㎞)

4. 주요 경과지 : 

5. 전 용 구 간 : 

6. 중 용 구 간 : 없음

7. 폐 지 일 시 : 2002. 12. 20

8. 비 고 : 양군 청기면 상청리 일원 상청교 개체공사가 준공 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도

사용을 폐지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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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03-10호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등록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을 등록한 업체에 하여 같

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3.  1.  13.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공고 제2003-13호

공 고

경상북도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한 공인을 경상북도공인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  13.

경 상 북 도 지 사

구 분 등록번호 상 호 표자 소 재 지 등 록 일

감리업
경북(종합)

(주)기술사사무소 세화 이형호
포항시 남구 상도동

’03. 1. 7
1-21호 671-4

폐기 공인명

경 상 북 도

농수산물직

판장운 기

금출납원인

경상북도농수산물직판

장설치및운 조례 폐지
2003. 1. 13.

공인 인 폐기 사유폐기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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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03-14호

입 법 예 고

경상북도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  13.

경 상 북 도 지 사

1. 조례명 :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중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

임기간으로 함(안 제9조).

나. 소형선박에 한 등록세 과세 상을 선박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

선박으로 규정하여 20톤이상 100톤미만의 부선을 등록세 과세 상에 추가함(안

제134조).

다. 지역개발세 과세 상이 되는 지하자원의 광물가액을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토록 함(안 제82조).

라. 기타 법령개정에 의한 조문상의 용어 등을 보완 정비함.

4.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월

22일까지 도지사(참조 : 세정회계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053-950-2311, E-mail : jungw@gb.go.kr)

가. 예고사항에 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경상북도사업소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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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원 공고 제2003-2호

생산물 매각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 상 물품 및 수량

나. 입찰방법 : 총액입찰

다. 최저매각 기초금액 : 59,349,572원

2. 현품설명 일시 및 장소 : 2003.  1. 20 (월) 14:00

구광역시 북구 동호동 189 농업기술원(☎053-320-0320)

3. 입찰등록 일시 및 장소 : 2003. 1. 20(월) ~ 2003. 1. 30(목) 17:00

농업기술원 총무과

4. 입찰일시 및 장소 : 2003. 2. 4(화) 14:00 농업기술원 총무과

5. 낙찰자 결정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액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물 품 명 수 량(㎏) 비 고

장류용콩 2,950

장류용콩(잡종) 520

찰옥수수 560

사료용옥수수 280

팥 20

녹 두 20

흰 참 깨 148

흑 참 깨 45

땅 콩 100

들 깨 15

현 미 280

통일벼 200

일반벼 36,280

흑 미 200

계 14품종 41,618

2002년도 우리원 포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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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찰은 투찰 마감 즉시 그 장소에서 합니다.

6.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와 다른 법령에 의거

입찰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로서 소정의 등록을 마친 자.

7. 입찰참가 신청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나. 입찰보증금납부서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주민등록등본 1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마. 은행계좌 사본 1부.

바.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보증보험증권 또는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세입세출외현금계좌(은행명 : 농협중앙회, 770-01-

004854, 예금주 : 농업기술원)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입찰 등록 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낙찰 다음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 합니다.

9. 입찰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우리 원에서 제시한 계약조건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지방재정법 등 기타 관련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상시입찰 및 우편입찰은 하지 않으며 현품 설명회에 참가하여 입찰시 특

이사항을 참고하여 응찰하고 만약 현품 설명회에 불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자

책임으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원 총무과(☎053-320-03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  1.  13.

경상북도농업기술원 경리관

시 군

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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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고시 제 2003-3호

고 시

농어촌정비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시행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3.  1.  13.

의 성 군 수

1. 사업의 목적 : 농촌생활환경 개선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2. 사 업 개 요

3. 사업효과

가. 주민복지향상

나. 소득증 기여

다.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4. 사업 시행자 : 의 성 군 수

5. 열람장소 : 의성군청 건설과

6. 열람기간 : 2003. 1. 13. � 2003, 2. 11. (30일간)

사업구분 지구명
사업량 사업비

사 업 기 간 비 고
(가구) (백만원)

401 1,190

웃 실 단촌 상화 52 170 2003. 2. � 2003. 12

원 지 옥산 신계 69 170 〃

농촌농업생활 개 일 금성 개일 63 170 〃

용수개발사업 신 락 다인 신락 54 170 〃

옥 곡 점곡 명고 51 170 〃

춘 산 신 흥 신흥 56 170 〃

춘 산 사 사 56 170 〃

위 치

읍 면 리 동

7 지구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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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시 공고 제2003-8호

전문건설업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건설업 등록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3.  1.  13.

천 시 장

1. 업종 및 등록번호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천 2003-10-1호

2. 상호 및 표자 : (주)장원건설 표 손희종

3. 소 재 지 : 경북 천시 금노동 523-1번지

4. 등록년월일 : 2003년 1월 8일

5. 법인(주민)등록번호 : 174811-0026462 

천시 공고 제2003-9호

전 문 건 설 업 등 록 공 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건설업 등록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3.  1.  13.

천 시 장

1. 업종 및 등록번호 : 가스시설시공업 천 2003-27-1호

2. 상호 및 표자 : 안전가스 표 홍정희

3. 소 재 지 : 경북 천시 봉동 669-7번지

4. 등록년월일 : 2003년 1월 8일

5. 법인(주민)등록번호 : 5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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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공고 제2002-204호

전 문 건 설 업 등 록 공 고

전문건설업등록 신청업체에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  13.

군 위 군 수

1. 업종 및 등록번호

가. 토공사업 : 경북군위2002-02-7

2. 상 호 : 향진건설(주)

3. 표자 : 홍정근

4. 소재지 :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205번지

5. 등록일자 : 2002년 12월 27일

6. 법인(주민)등록번호 : 174311-0001307

김천소방서 공고 제2003-1호

소방시설공사업 폐업 상 공고

소방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 폐업

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  13.

김 천 소 방 서 장

시군소방서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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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업업체(등록취소) 현황

2. 등록증 반납(폐업)사유 : 원에 의함

3. 폐업일자 : 2003. 1. 6.

칠곡소방서 공고 제2003-1호

소방시설공사업 폐업 상 공고

소방법시행규칙 제6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폐업 상을 같은법 시행

규칙 제61조 ⑤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  13.

칠 곡 소 방 서 장

1. 상호 및 표이사 : 학산건설(주) 장창환(681212-********)

2. 업 소재지 :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송학리 417-3번지

3. 업 종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4. 등록번호 및 일자 : 칠곡 제1998-1호, 1991. 7. 6

5.  사 유 : 회사 사정에 의한 자진폐업

6. 실질 자본금 : 268,279,000원

기 타

고 시

업 체 명 업소 소재지 표자 등록번호/일자 등 록 업 종 처리결과

(주)진송이엔지
경북 김천시 아포읍

이명규
김천제02-1호 일반소방시설공사업 폐업수리

봉산리 1120번지 ’02. 3. 8 (기계분야) 200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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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1-382호(2001.1.7)로

고시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  1.  13.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 강구~ 덕간( 덕우회도로) 국도4차로 확장공사

2. 사업시행기간 : 1994. 6. 20 � 2003. 12. 31

3. 사업시행자 :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30)

토 지 세 목 고 시 조 서

강구~ 덕간( 덕우회도로) 국도4차로 확장공사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덕군
구시 수성구 범어동

1 덕읍 81 81-2 답 2,545 996×1/2
903-40

김 형

덕곡리

덕군
덕군 덕읍 우곡리

2 덕읍 81 81-2 답 2,545 996×1/2
315-5

김순길

덕곡리

덕군
덕군 덕읍 남석리

3 덕읍 82 82-3 답 2,400 1,149
99-10

전 길

덕곡리

덕군
덕군 덕읍 우곡리

4 덕읍 101-2 101-4 답(전) 639 499
391

이 덕

덕곡리

순

번
소재지

지 번 면적(㎡) 소 유 자

주소 성명

비

고

관계인지목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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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인 쇄 처:홍익출판인쇄사(☎053-356-0088)
E-mail : ihongik@korea.com

webhard ID : pandp, P/W : 0088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7호

고 시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실시계획을 인가하 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3.  1.  13.

부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덕군

5 덕읍 242-1 242-5 답 912 279
덕군 지품면 율전리

최 문

덕곡리
154

순

번
소재지

지 번 면적(㎡) 소 유 자

주소 성명

비

고

관계인지목

(현실)

하천공사의 명칭 하천점용 실시계획

공사시행자 성명 및 주소
주소 : 김천시 신음동 1284번지

성명 : 김천시장

공사 목적 및 사유 하수관거 이설

공사 위치 김천시 지좌동 1046-2번지 및 용호동 일원

공사기간 인가일로부터 2003. 4.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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